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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 우리 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ㅇ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감리단계에서의 협력은 주요공정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ㅇ 건축구조기술사 인원부족(약 1,000명)을 고려하여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구조‘ 분야 고급이상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학 졸업 및 자격취득 후 건축구조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보도내용 (10.7, 파이낸셜뉴스) >

◈ 부족한 기술사 인력 ‘관피아’로 채워
ㅇ ‘안심사회 구축’ 국정목표 위해서도 제도 손질 필요

- 구조기술사의인원부족등을문제삼아구조기술사가아닌고급기술자로감리권한을

낮춘 것이다.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모두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해
특급기술자지위인건축사의설계를그보다낮은고급기술자가 허가하는꼴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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